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5. 10. 1.>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15조의2제1항 관련)

1. 과징금의 산정기준

가.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

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.

나.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

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

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.

다.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

연간 매출액에 7,200분의 1(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

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,400분의 1을 말한다)을 곱하여 산정한다.

라.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

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

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

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, 월별 또는 일

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.

마. 다목에서 "사업장"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

가 이루어지는 장소(사업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2.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

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

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

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
